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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계발 특별 원회 구성의 건

의 안

번 호
758

            동의연월일 : 2008.  8. 26. 

                       동  의  자 : 의   장

주  문 
ꠧꠧꠧꠧꠧꠧꠧ

가. 최근 남북 계는 강산 객 피격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

지 못하는 등 악화일로에 있다. 이와 같은 경색된 남북 계 안

을 타개하기 한 합리 인 방안과 민족의 공존  번 을 한 

남북 계의 교류․ 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차원에서 련 

법안의 심사․처리 등을 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남북 계발 특별 원회」를 구성한다.

나. 원수는 18인으로 한다.

다. 특별 원회의 활동기한은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

  제17  국회에서는 「남북 계발 특별 원회」(‘04년 7월 9일 구

성)  「민족화해와 번 을 한 남북평화통일특별 원회」(’06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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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일 구성)가 구성되어 평화 인 북핵 문제 해결과 성공 인 개성

공단  강산  사업을 추진하기 한 다양한 책 강구 등 남

북한 간의 교류․ 력 증진과 남북 계의 발 을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지난 3월에는 북한 당국의 일방 인 요구에 따라 개성공

단지역에 치한 남북교류 력 의사무소에서 정상 으로 근무 이

던 우리측 직원이 철수하 고, 7월에는 강산을  이던 우리 국

민이 북측에 의하여 피살되었지만, 우리 정부의 정확한 진상조사에 북

측이  조하지 않고 있는 등 남북 계가 경색되어 있는 실정임. 

  이러한 남북 계의 경색 상황을 타결하기 한 합리  방안을 모색

하며, 나아가 국민  합의에 기반 하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

고, 지속 인 교류와 력을 통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 할 수 있

도록 우리 국회가 극 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

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 계발 특별 원회」를 구성하려

는 것임.


